
- 1 -

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
인 사 청 문 회  준 비 단

보도설명자료
2017. 5. 18(목)

배 포
인사청문회 준비단

대변인 양홍석
(Tel. 02-3145-6221)

* 엠바고 : 즉시 사용

「이낙연 후보자 모친, 강남아파트 구입 4년 만에 2.4억 

차익」보도 관련 (오마이뉴스, ‘17.5.17) 

□ 보도내용

ㅇ 후보자 모친은 ‘01년 서울 강남 도곡동 우성아파트를 자신의

명의로 1억 7,200만원에 사고 ’05년에 4억 1,500만원에 팔아서,

4년 만에 2억 4,300만원의 차익을 올림

ㅇ 동 아파트에 대해 ’01년에 1억 6,000만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,

모친은 ‘03년 4월~9월 및 ’04년 4월~‘05년 2월까지 전입하였는데,

전입신고만 하고 모친은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큼

□ 설명내용

ㅇ 후보자 모친의 아파트 취득 및 ‘02년 재산변동신고 경위

- 후보자의 셋째동생(이계연)은 ‘01년 8월 시골의 모친(당시 74세)을

서울에서 모시기 위해 모친의 명의로 同 아파트를 2억6,500만원에

매입(전세 1억6,000만원 승계조건) 하였음

- 후보자는 직계존속인 모친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한

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同 아파트를 ‘01년 12월말 기준으로 ’02년

초에 재산변동신고* 에 반영함

* 아파트가액 1억7,200만원(기준시가), 전세채무 1억6,000만원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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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후보자 모친의 아파트 매각 및 ‘06년 재산변동신고 경위

- 당시 삼성화재보험에 근무하던 셋째동생(이계연)이 모친을 모시

겠다고 하였으나 모친이 서울생활을 거부함

- 후보자는 ’04년 총선 과정에서 동생에게 조기매각토록 권유하여,

‘05년 3월에 매각하였음 (3년 7개월간 모친 소유)

- 아파트 실제 매도금액은 4억1,500만원 이었으나, ’06년 초에 재산

변동신고(‘05년말 기준)를 하면서 당시 규정에 따라 당초 신고가액인

1억7,200만원과 함께 실거래가 4억1,500만원을 병기하여 신고하였음

- 후보자 셋째동생(이계연)은 시세차익 1억5,000만원(실매입가 2억6,500만원,

실매도가 4억1,500만원)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고, 양도소득세 2,489

만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음

ㅇ 참고로 후보자의 ’03∼’05년 재산변동신고서에 동 아파트가 표기

되지 않은 것은, ‘부동산 가액변동은 신고하지 않는다’는 당시

규정에 따라 작성했기 때문임

※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(’01.5.4) 별지2호 서식 재산변동사항신고서 : 부동산의

가액만이 증감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

ㅇ 형으로서 동생의 위법사항을 파악하여 조기매각 권유 등 조치를

취했지만,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함

  ※ (붙임) 1. '01년 8월 매매계약서 (매입 : 이계연 명의)

           2. ‘01년 9월 현금수령증 (이계연 명의)



- 3 -

붙임1  '01년 8월 매매계약서 (매입 : 이계연 명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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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 ‘01년 9월 현금수령증 (이계연 명의)


